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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고용과 련하여 일자리 창출이 없는 성

장과 높은 청년 실업, 그리고 정년 이 에 조기퇴직하는 고령자 실업 문제와 

다가올 고령화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소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 라 불리는 6․25 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

년 사이에 태어난 고령 세 (50～58세)의 은퇴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그 심

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 세 의 총인구 규모는 1,129만 명으로 우리나라 체 인구

의 22.7%에 달하고, 이들  취업자는 835만 명으로 체 취업자의 34.5%를 

차지하고 있어(통계청, 2012),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이 큰 어려움에 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된 상황에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 가 주된 일자리에서 조

기 퇴직하는 것은 개인들의 생계수  악화는 물론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

련단 ,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 증 등 상당한 충격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정진호 외, 2011).

60세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고용 진에 

한 법률｣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 

한 임 체계를 둘러싼 여러 혼란에 한 응책으로 임 체계 개편에 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정작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 나 개별 

기업에게는 뚜렷한 안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장에서의 혼란이 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한 정책  

수단으로서 연공 심 임 체계의 수정을 근간으로 하는 임 피크제에 해 

심이 집 되고 있다. 2006년 임 피크제 보 수당 도입  2010년 지원 제도 

정비 등 정책  노력의 결과, 임 피크제 도입률은 2006년 3.3%, 2007년 4.4%, 

2008년 5.7%, 2009년 9.2%, 2010년 12.1%, 2011년 12.3%로 꾸 한 증가세를 

보여왔다(고용노동부, 2011). 그러나 여 히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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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지난 10여 년간 57세 수 에서 정체되어 있고, 연공 심 임 체계 개

편을 지원하는 임 피크제의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임 피크제 활성화 

방안에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고용노동부, 2011).

이에 본 연구는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  은퇴기에 도래할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임 피크제가 효과 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 다. 먼  본 연구는 임 피크제

와 련된 국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시사 과 제언을 분석하고 유형화

하여 임 피크제의 활성화 이슈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도출된 

활성화 이슈를 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탐색하여 향후 임 피크제의 연구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임 피크제의 이론  근거

1. 임 피크제의 의의

임 피크제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개발된 용어로서 그 원류는 일본 기업

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령-임  로 일에 착안해서 창조된 한국식 개념으로 

보인다(최강식 외, 2011).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유연한 고용연장 시스템의 배

경을 보면 고용과 임 을 교환하는 다양한 연령-임  로 일이 논의되었다는 

이다. 이  가장 일반 인 경우가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수당 등을 지 하

지 않거나, 재고용 과정에서 임 이 하향되는 경우다. 이처럼 고용이 연장되면

서 임 이 삭감되는 경우가 1997년 외환 기 이후 고령층의 조기퇴직이 일반

화되는 과정에서 확산되었고, 고령층의 고용안정이 사회  화두로 등장함에 따

라 고령층의 고용보장과 임 삭감을 교환하자는 것이 임 피크제라는 형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정책연구․2014년 제14권 제1호38

2. 임 피크제도의 이론  배경

임 피크제가 기 하고 있는 임  로 일은 노동경제학에 기 한 암묵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출자’ 이론의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존재한다. 먼  암묵  계약이론은 연공 과 정년  계속고용에 해 

임  로 일 에서 이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암묵  계약이론을 제시

한 Lazear(1979)는 기업이 감시․감독비용을 이기 해 의도 으로 임 곡선

을 왜곡한다고 가정한다. 즉 청년기에는 노동생산성보다 낮은 임 을 지 하고 

고령기에는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 을 지 하여 생애기간 체 기간 임

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임 이 생산성을 과하게 되는 고

령기에 근로자가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되게 되면, 과거에 치한 임 을 포기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태만의 유인이 로 어들어 감시비용이 감되며, 

이 과정에서 정년은 치된 임 의 지 이 완료되는 시 에 자동 으로 결정되

게 된다.

반면 일본의 연공임 과 장기고용, 즉 종신고용의 상호 련성을 설명하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출자’이론이다. 

[그림 1]의 연령(근속연수)과 임   생산성의 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보면 

임 곡선은 상당히 고령( 체로 50~54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하고, 정 에 

[그림 1] 연령별 임   생산성곡선

자료 :정진성 외(2004),「일본의 기업과 경 」, p.97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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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이후에는 하락한다. 이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상당 기간 동안 임 보다도 

더 속히 상승하지만 연령에 따른 학습효과는 상 으로 더 이른 나이에 포

화 상태에 이른다. 두 곡선의 계를 보면 극히 기를 제외하고 었을 때 상

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산성이 임 을 상회하고 있다. 이 기간의 생산성과 임  

차이의 액이 사실상 근로자의 기업에 한 ‘보이지 않는 출자’가 되는 것이

고 고령기에는 임 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형태로 그 투자분을 회수한다는 것이

다( 진덕, 2011).

이 모델에서도 암묵  계약이론과 유사하게 출자분과 회수분이 일치하는 시

에 맞춰 정년이 자동 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임 피크제는 [그림 2]와 같이 특정한 피크임  연령

부터 감소하는 임 총액과 정년부터 고용이 연장된 기간 동안의 생산성을 과

하는 임 총액을 같게 하는 고용연장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 피크 연령을 t1, 정년연령을 tn, 기존의 임 곡선을 f(t), 임

피크로부터 정년까지의 수정 임 곡선함수를 g(t), 정년부터 정년연장 연령까지

의 임 곡선함수를 h(t)라고 하고, 정년(tn) 이후의 순수한 근로의 가 는 생

산성곡선함수를 i(t)라고 하면, 고용연장 기간 k는 식 (1)과 같은 함수식에서 결

정될 수 있다. 

[그림 2] 정년 후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피크임 과 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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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론 으로 정년 이후의 생산성곡선함수 i(t)는 정년 이후 임 에서 도출될 

것이나, 실제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여가를 포기하고 근로를 할 정도의 수

인 여가에 한 기회비용을 상회해야 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

를 배치하는 직무의 직무 과 같거나 작은 액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3. 임 피크제와 청년실업

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에게는 정년연장이 당연한 요구가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정년연장이나 임 피크제에 한 강력한 비  의 하나는 고령자의 

고용연장이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축시켜 청년실업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

이다. 

청년과 고령자의 고용 체에 한 해외연구는 체 계로 볼 수 없다는 

결과(Boesch-Supan & Schnabel, 2010; Hebbink, 1993; Jousten, Lefebvre, 

Perlman, & Pesieau, 2010; Kalwij, Kapteyn, & Klaas, 2009; Oshio, Shimizutani, 

& Oishi, 2010)와 체 계가 존재한다는 결과(Card & Lemieux, 2001)가 동시

에 존재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최강식 외(2010)에 따르면, 임 피크제의 실시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증가한 고령층의 노동공  증가는 임

피크제 기간 동안 임 이 폭 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노동의 과공 이 유

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 임 피크제가 고령층의 근로기간을 연장시키

고 이들의 임 을 일부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반 으로 과 

노동공 을 유발시켜 청년층 실업에 더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한다. 

고용시장의 고령자 고용 증가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향에 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립되고 있지만, 동일 직장 내라는 제에서 청년의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 사이의 체 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한상공회의소(2010)의「정년연장에 한 기업의견조사」에 따르면, 정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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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한 의견에 해 반 가 57.4%로 나타났고,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에 해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59%로 나타났으며, 한국경 자총 회

(2012)의「청년실업과 세  간 일자리 갈등에 한 인식조사」보고서에서는 기

업의 54.4%와 취업 비생의 66.4%가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 조치가 채용과 취

업에 악 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보 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 피크제는 최근 60세 정년연장과 동시에 법제화된 임

체계 개편의 거의 유일한 안으로 그 요성이 두되고 있다.

Ⅲ. 임 피크제 활성화 이슈에 한 국내 연구 분석

1. 분석 상 연구의 선정  특성

임 피크제 활성화를 한 주요 이슈를 확인하기 해 본 연구가 분석 상으

로 삼은 상은 임 피크제를 다룬 총 21편의 논문으로, 정부출연 연구기 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상으로 하 다.

이들 논문은 경 , 노동경제, 법정책 등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임 피크제 도입 유형/사례 련 연구(박민생, 2006; 박종희, 

2004; 변상우․김학돈, 2005), 임 피크제의 문제 과 개선방안 련 연구(박성

․김기승, 2009; 이학춘 외, 2011; 이희성, 2006), 특정 산업에서의 임 피크

제 도입에 한 연구(구인 , 2009; 김기 ․고미애, 2009; 김이종․권한조, 

2010; 최길수․설 훈, 2010), 일본 련 연구(김 , 2011; 김환일, 2009; 이

윤석, 2011; 이지만 외, 2012; 진덕, 2011), 독일 련 연구(김상철, 2008; 이

정우, 2011),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 진 련 연구(권오 ․권 , 2011; 박종

희, 2009; 이 면․이동진, 2008; 최강식․김민 , 2011)로 크게 6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실증분석을 통해 임 피크제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박성 ․김기승

(2009)이 사업체패  자료를 통해 임 피크제 도입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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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임 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W호텔을 상으로 임 피크제의 효과를 실증

한 김기 ․고미애(2009)와 김이종․권한조(2010)의 연구, 제조업체를 상으

로 고령자 고용과 임 체계의 계를 실증한 이 면․이동진(2008)의 연구로 

4편에 불과했다. 특히 임 피크제에 한 이들 연구는 단순히 인 자원 리 시

각에 한정되지 않고 법정책, 노동경제 등의 다양한 이론  근거에 기반하고 있

다. 분석 상이 된 연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임 피크제와 련된 기존 국내 연구 특성 요약

주요 주제 상 연구 학문 기반 비고

임 피크제 도입 유형/사례 
련 연구

박민생(2006) 경

박종희(2004) 법정책

변상우․김학돈(2005) 경

암 피크제의 문제 과 

개선방안 련 연구

박성 ․김기승(2009) 경 실증

이학춘 외(2011) 법정책

이희성(2006) 법정책

특정 산업에서의 임 피크제 

도입에 한 연구

구인 (2009) 경

김기 ․고미애(2009) 경 실증

김이종․권한조(2010) 경 실증

최길수․설 훈(2010) 경

일본 련 연구

김 (2011) 법정책

김환일(2009) 경

이윤석(2011) 법정책

이지만 외(2012) 경

진덕(2011) 경

독일 련 연구
김상철(2008) 법정책

이정우(2011) 법정책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 진 

련 연구

권오 ․권 (2011) 법정책

박종희(2009) 법정책

이 면․이동진(2008) 경 실증

최강식․김민 (2011) 노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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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 피크제 련 활성화 요인에 한 기존 연구 분석

기존의 연구들은 임 피크제와 련하여 다룬 주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임

피크제의 활성화 이슈에 해서는 부분 시사  형태로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이들 시사 을 분석한 결과 크게 (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취해야 할 략, 

(나) 정부 차원에서의 안 제시 필요성, (다) 정부 재정을 통한 간  지원, (라) 

법규를 통한 직  규율로 구분할 있었으며, 언 된 빈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상 연구에서 언 된 임 피크제 활성화 요인분석 요약

상 연구
개별기업

차원 략

정부 차원

안제시

재정을 통한 

간  지원

법규를 통한

직  규율

이지만 외(2012) ○ ○ ○

진덕(2011) ○

이학춘 외(2011) ○ ○ ○

이정우(2011) ○

최강식․김민 (2011) ○ ○

김 (2011) ○ ○

이윤석(2011) ○

권오 ․권 (2011)
김이종․권한조(2010) ○

최길수․설 훈(2010) ○

박종희(2009) ○ ○ ○

김환일(2009) ○ ○ ○

박성 ․김기승(2009) ○

구인 (2009) ○

김기 ․고미애(2009) ○

김상철(2008) ○

이 면․이동진(2008) ○

이희성(2006) ○ ○ ○

박민생(2006) ○

변상우․김학돈(2005) ○ ○ ○

박종희(2004) ○ ○

빈도 6회(17%) 14회(40%) 8회(23%) 7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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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취해야 할 략

임 피크제 도입 시 개별기업 차원에서 취해야 할 략에 해 언 한 논문

은 6편이다. 그 주요 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재설계의 필요성(3

회), 임 피크제 도입을 해서는 임  자체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조치가 수반

되어야 한다는 의견(3회), 기업 차원에서 고령자 문제에 한 노동조합의 력

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1회)이 제시되었다.

<표 3> 개별기업 차원에서 취해야 할 략 이슈

상 연구 직무재설계 임 연공성 완화 노동조합 조

이지만 외(2012) ○

김이종․권한조(2010) ○

김환일(2009) ○

김기 ․고미애(2009) ○

변상우․김학돈(2005) ○ ○

이희성(2006) ○

빈도 3회(43%) 3회(43%) 1회(14%)

나. 정부 차원에서 안 제시

임 피크제 정착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 한 논문은 12편이다. 그 주요 내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직무

를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성(6회), 근로자의 선택 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유연

하게 용할 수 있는 임 피크제의 모델 개발(6회), 임 피크제에 우선해서 성

과주의 정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2회), 직종별․직무별 표 임 을 제

시하는 등 객 이고 합리 인 피크 기 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

견(2회), 임 피크보다 정년 후 재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1회), 홍보를 

통한 사회  공감 와 합의를 도출해 한다는 의견(1회)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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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부 차원에서 안 제시 이슈

상 연구
합직무

개발

유연한 

임 피크제

성과주의

강화

피크기

제시

재고용

활성화

사회

합의/홍보
이지만 외(2012) ○ ○

최강식․김민 (2011) ○ ○

이학춘 외(2011) ○

이윤석(2011) ○

김 (2011) ○

최길수․설 훈(2010) ○

김환일(2009) ○ ○

박종희(2009) ○

구인 (2009) ○ ○

박성 ․김기승(2009) ○

이 면․이동진(2008) ○

이희성(2006) ○

변상우․김학돈(2005) ○

박종희(2004) ○

빈도
6회

(33%)
6회

(33%)
2회

(11%)
2회

(11%)
1회
(6%)

1회
(6%)

<표 5> 정부 재정을 통한 간  지원 이슈

상 연구 지원  강화 능력개발지원 취약계층 우선

최강식․김민 (2011) ○

김 (2011) ○ ○

이학춘 외(2011) ○

박종희(2009) ○ ○

김환일(2009) ○

김상철(2008) ○ ○

박민생(2006) ○

변상우․김학돈(2005) ○ ○

빈도 7회(58%) 4회(33%) 1회(8%)

다. 정부 재정을 통한 간  지원

임 피크제 활성화 이슈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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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 한 논문은 8편이다. 그 주요 내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

피크제 시행 기업에 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7회), 고령자 직업능력개발에 

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회), 기타 지원 이 소기업  취약계층

에 집 되어야 한다는 의견(1회)이 제시되었다.

라. 법규를 통한 직  규율

임 피크제 활성화 이슈로 입법  조치를 통한 직  규율의 필요성을 언 한 

논문은 7편이다. 그 주요 내용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 피크제와 연

수령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2회), 연장선상에서 

정년을 법제화하여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2회), 정년보장형 임 피크제의 모순

과 정년보장 방안의 필요성에 한 언 (2회), 독일에서 상당한 효과가 입증

던 진  퇴직제 도입을 한 법제화에 한 언 (1회), 기간제법을 완화하여 

고령자의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1회)이 제시되었다.

<표 6> 법규를 통한 직  규율 이슈

상 연구
연 수령

연계

정년

법제화

정년

보장제

진

퇴직제

기간제법

완화

이지만 외(2012) ○

진덕(2011) ○

이학춘 외(2011) ○

이정우(2011) ○

박종희(2009) ○ ○

이희성(2006) ○

박종희(2004) ○

빈도
2회

(25%)
2회

(25%)
2회

(25%)
1회

(13%)
1회

(13%)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영면·정선아)   47

Ⅳ. 임 피크제 정착의 해요인 분석

분석 상 연구에서 제시된 임 피크제 활성화 이슈는 부분 각 연구자들이 

임 피크제와 련된 심 주제를 다룬 후 시사 으로 반 인 임 피크제 활

성화에 해 언 한 것으로 연구 주제의 범  내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한

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이슈로부터 보다 

구체 인 임 피크제 정착의 해요인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 과정에서 보다 

체계 이고 포 인 을 보완하기 해서 분석 상 연구논문과 더불어 그

간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범 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연구보고서(최

강식 외, 2010; 김정한․임효창, 2008; 장지연, 2008)를 참고하 다.

1. 노사합의의 문제

김정한․임효창(2008)에 의하면 임 피크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 기업을 

상으로 미도입 이유를 묻는 질문에 ‘노사합의의 어려움’이 37.6%, ‘고령자 

합직무 직종개발의 어려움’ 31.9%, ‘임 삭감에 따른 소득 감소를 우려한 근

로자·노조의 반 ’가 28.9%의 순으로 응답(복수응답 포함)했다.

임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노사합의의 어려움 는 근로자 측

의 반 인 이유는 추론컨 , 근로자가 동의할 만한 합리 인 감액률이 제시되

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피크제를 도입하기 해서는 

노사합의가 반드시 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 피크제는 일종의 임 삭감이 제되는 임  제도로 법이론 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는 측면이 고려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조건의 불이

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  동의를 제조건으로 규정한 노동 계법규에 따라 

노사합의가 유효성의 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형 임

피크제와 같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할 

경우만 임 피크제 지원 의 지  상으로 규정하여 마치 임 피크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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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노사합의라는 인식이 고착된 측면도 존재한다.

임 피크제 도입을 해 결정되어야 하는 감액률, 고용연장 기간, 상자 등

의 민감한 기 에 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직무의 복이 심해 그 기능을 표 화하기 어려운 

소기업에 해서 노사합의를 통해 일률 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행 시스템은 소기업이 임 피크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한 요인이라고 

추측된다.

2. 합리 인 감액률 제시 문제

박민생(2006)은 임 피크제의 감액률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리 이고 객 인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에 하

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강식 외(2010)도 임 체계 개선은 매우 복

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될 수 있는 역이기 때문

에 공정한 제3의 문가들에 의한 논리와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하고, 

정부가 련 기 연구  응용연구들에 해 폭 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이학춘 외(2011)도 임 피크제의 문제  

의 하나가 임 피크제의 도입 운 을 둘러싼 노사분쟁이라고 하면서, 임 을 

조정해 계속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 간의 합의와 공감  형성, 그리고 용

상, 피크연령, 임   직무조정 방법 등에 한 노사합의가 요함을 언 하

다. 특히 임 피크제 도입, 임 피크제 용 시   임 삭감 기 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직 환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가에 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합리 이고 객 인 감액률을 도출하기 해서는 개별기업의 노사

가 동의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노동생상성 측정 도구가 개발되거나 최소한 노

사가 참고할 만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존재하여야 하는데 실은 아

직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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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재설계의 문제

변상우․김학돈(2005)에 따르면, 일본은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임 피크

제를 도입하 고, 이를 통해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 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

하지 않지만, 노동 투입이 증가하도록 하여 기업의 산출을 극 화시키는 구조

로 기업과 종업원이 할 수 있도록 하 고, 이를 통해 안정 인 정년연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즉,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해

결 차원에서 노동력의 활용과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한 의도로 임

피크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고용기회를 보장받고 기업은 동일한 노

동을 더 싼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임 피크제는 근로자의 직

무의 환을 제하 기 때문에, 기존 노동의 성격이 변화되면서 동일한 노동

을 더 싼 가격에 활용한다는 제가 성립되지 않아, 기업의 산출 증가와 상 없

는 비효율 인 제도로 정착될 우려가 있어 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

피크에 도달한 직원의 직무가 환되지만, 직무 환으로 기업이 기 할 수 있

는 것은 많지 않으며, 이는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 낭비가 래되고, 근

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변상우․김학

돈, 2008).

국민일보(2006)가 임 피크제 실시 기업을 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

업에서는 임 피크제에 한 주  동료들의 반응에 해서 ‘호의 이다’는 

76%, ‘좋지 않다’는 6% 던 반면, 융업에서 ‘호의 (26%)’이라는 의견보다 

‘좋지 않다’(33%)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이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임 피

크제에 한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학춘 외(2011)는 제조업에서 

임 피크제에 한 만족도가 타 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임 보다는 

업무 내용 쪽에서 원인을 제시했다. 즉 융업의 경우 부분 업을 떠나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무 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제조업의 경우 부

분 기존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임 피크제 상자가 된 이후 일률 으로 직무를 변

경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령인력의 장 인 숙련을 제 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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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 생산성이 해되는 조치인 동시에 근로자로서도 스스로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정한․임효창(2008)의 조사에서도 고령인력의 장 으로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라는 응답이 72.6%에 달했는데, 이러한 고령인력의 최  장 인 숙련이 

임 피크제에 따른 직무재설계라는 경직된 해석으로 인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령자의 직무 변경에 해서는 다수의 부정  의견과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직무재설계’, ‘ 합직무 환’이

라는 주제는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 피크제 

논의의 태동기인 외환 기 직후는 ‘환갑’이 본래 수행하던 업무를 지속할 수 없

는 육체  한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설비자동화 등

으로 육체 인 힘의 요성은 크게 퇴색하 으며, 반 로 보건/의료 수 의 향

상으로 고령자의 육체  여건은 지속 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육

체  한계를 제로 한 직무재설계나 합직무에 한 논의가 고령자 고용연장

의 제가 되어야 하는가는 의문이 있다.

최강식․김민 (2011)도 실 으로 부분의 고용연장이 기존 직무의 연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합형’ 일자리 문제는 기존의 고용연

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오히려 

고령자 트타임과 련하여 의미를 갖는다고 제하고, 진  퇴직제와 연계

하여 논의를 개하고 있다. 물론 고용의 총량을 늘린다는 에서 고령자에

게 최 화된 새로운 직무를 찾아 노동수요의 틈새시장 발견하겠다는 측면의 논

의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지만 고령자 합직무가 개발되지 않아서 기업 차원

의 고령자 고용연장이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4. 고용연장형 임 피크제의 문제

최강식 외(2010)는 임 피크제는 설계된(designed) 제도이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는 자생  임 피크제로서, 이미 100인 이상 사업장의 략 반 정도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제하면서, 인구구조나 노동시장의 

수 상황으로 정년연장이 불가피할 때까지 고령층 고용연장을 한 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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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친화 인 방안이 고용연장형 임 피크제라고 주장한다. 변상우․김학

돈(2005)은 일본의 경우도 법정 정년연장과 연계해서 도입한 계속근무제의 경

우, 사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근무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

고, 회사에서 필요한 사원을 선별하여 근무기간 연장을 용하는 경우가 과반

수를 차지했다고 언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연장형 임 피크제의 경우, 정년 이 에 임 을 감액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애임 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노동시장 측면에서 노동공

의 왜곡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한 소수의 선택된 근로자의 기득 이익의 

보호 수단으로 폄하될 수 있고, 재고용 상자를 회사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근

로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특히 최근 60세 정년연장 법제화로 인해  청년층 채용과 취업에 악 향을 끼

칠 것이라는 사회  우려가 존재함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의 보완수단으로 고용

과 임 을 교환하는 임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Ⅴ. 임 피크제 활성화 방안의 탐색

본 연구는 앞선 분석을 통해 임 피크제와 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에 

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장기간, 감액률 등과 련하여 이해 계자의 시각 차이로 임 피크제

에 한 노사간 합의가 어려우며, 기본 인 가이드라인도 부재하여 도입 

자체에 해 부정 인 시각이 래된다.

(2) 개인, 업종, 직종에 따라 연령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하가 다름에도 일

률 인 감액률을 용하는 것은 합리 이지 않다.

(3) 임 피크제 도입 이후 일률 으로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만족도와 생산

성 모두 하되는 결과가 발견되고 있다.

(4) 고용연장형 임 피크제는 청년층 채용과 취업에 악 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회  우려가 존재한다.

이들 문제 을 해결하고 임 피크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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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하고자 한다.

1. 임 피크제 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건강, 근로의욕, 노후소득 비 등 여건은 모두 다를 

것이고, 이는 개인별로 여가에 한 기회비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

라서 고용연장의 가로서 임 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개

인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한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인  특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  직무에 따라 연령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하 정도도 다를 것이다. 를 들어 부분의 설비가 자동화될수록 연령 변화에 

따른 기능의 노후가 생산직보다 사무직에서 훨씬 더 격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 부분의 회사는 개인의 특성이나 직무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는 일률 인 감액률, 일률  정년연장 등을 용하는 임 피크제를 실시하

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한 기업은 

직무가 어느 정도 표 화되어 있어서,  근로자에 해 일률  기 으로 정년

을 연장하고 이들의 임 과 생산성에 한 감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직무 

표 화가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률 으로 감액률을 용하

는 것은 고용유연성이 낮은 상황을 감안할 때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 수 의 향상으로 고령근로자의 육체  여건이 지속 으로 개선되

고 있고, 자동화나 기계화 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

은 직무에 있어서 육체  힘이나 노동생산성의 하보다 근로자 개개인이 여가

에 해 인식하는 기회비용이 오히려 합리  감액률에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

다. 김동배 외(2004)는 인  특성에 따른 임 피크제에 한 선호를 분석하

는데 졸, 남성, 고임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 임 피크제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집 으로 시작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

와 같이 최  정년이 도래하기 에 근로자 스스로 여러 안 에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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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를 가지고, 회사가 고령자의 고용과 련된 다양한 안을 제공하면 

종업원은 건강상태, 근로의욕의 정도, 정년에의 비 정도에 따라 자신의 선호

도를 바탕으로 고용유형 안 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연장 시스템

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임 피크제는 선별 으로 실시되는 고용연장형 

임 피크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변상우․김학돈, 2005), 독일은 개별

계약이나 변경해약 고지에 의해 임 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학춘 외,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보다 유연한 형태의 임 피크제로 개

별 근로계약에 기반한 정년연장형 임 피크제를 고용연장형 임 피크제의 

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  개인형 임 피크제로 정의할 수 있는 이 형태는 이미 개별기업에서 자

생 으로 운 되고 있는 정년후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형 임 피크제의 진화

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고용연장형 임 피크제의 경우 정년 이

에 임 을 삭감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임 의 괴리를 피

할 수 없고 이는 정년 후 임  감소폭이 균형이 이르지 못하게 되어 결국 노동

시장의 공  측면을 왜곡하여 기득 이익의 보호라는 비 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정년 이  개별 계약을 통해 임 을 삭감하고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방

식의 개인형 임 피크제는 개인의 직무나 개인의 근로욕구를 공정하고 합리

으로 고려하여 개인별로 임 감액률을 설정할 수 있는 있다는 에서 임 피크

제와 련된 많은 문제 을 해소할 수 있고, 그 결과, 임 피크제의 운 을 보

다 확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개별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상력이 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계약으로 임 피크제를 정

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

으로 임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일정 수 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장치만 마련될 수 있다면, 개인형 임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

안정에 한 실 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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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가이드라인의 제시

이미 언 된 바와 같이 임 피크 이후 감액률에 한 노사 간의 합의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을 감안하면 감액률의 결정은 직무의 특수성,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개별 계약에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여기에 

각 직무에 따른 생산성을 고려한 표 인 가이드라인이나 권장 모델이 존재한

다면 임 피크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인재(2012)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은 임 수   임 연공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정년 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의 입장에서 정년은 생산성과 임  간

의 균형 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임이 분명하므로 정부 차원의 객  조사를 통해 생산성과 임 에 

한 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개인형 임 피크제 도입 시 근로조건의 보호를 해 연장되는 고용기

간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감액이 제한될 수 있도록 감액률에 한 제한을 

법률로 강제하는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법제화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표  

임 피크제를 제시하여 고용과 임  간의 계에 한 가이드라인을 기업이 자

발 으로 수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이를 해 직무별 생산성 하의 정도와 생계비에 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정한 감액률, 이에 비례하는 정한 고용연장 기

간을 산출해 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장기 으로 

사회  합의로 규범화되어 소기업 노사가 소모 인 갈등 없이 용할 수 있

는 표 으로 정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표 근로계약서와 같이 형 인 개인

형 임 피크제 표 으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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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개인형 임 피크제 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 개인형 임 피크제의 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시작된 베이비붐 세 의 퇴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시

를 비하여 단계  정년연장이 요구되고 있다(이승계, 2012). 그리고 그 과정

에서 개인별로 상이한 노동과 여가에 한 선호를 효과 으로 최 화할 수 있

는 방안은, 경직되고 획일  제도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운 하

는 개인형 임 피크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 당사

자로서 지 가 히 약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등한 치로 공정한 임 피크

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가 문제 으로 남는다.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해 임 피크제 도입 시 최  기 을 법제화한 사례는 

싱가포르에서 찾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정년법에 의해서 1999년부터 정년을 

62세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비용부담 감소를 해서 60세 이후 고용연장에 

해서 10%까지 임 삭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62세 이하 근로자는 연령만

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만약 임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60세

가 되는 해부터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이학춘 외, 2011). 

따라서 싱가포르와 같이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임 피크제를 법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자칫 법제화된 최  기 이 오히

려 획일 이고 일률 으로 작동함으로써 오히려 임 피크제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 법제화를 통한 근로자 보호도 요하지

만,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법률이 과도하게 제한해서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보다

는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실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

일 수 있다. 표 인 경우가 독일의 경우인데, 독일은 개별계약이나 변경해약 

고지에 의하여 개인  계약형태로 임 피크제와 유사한 개념을 구 하고 있다. 

독일의 ‘변경해약고지제도’(變更解約告知制度, 독일법상 skündigung의 번역)

는 유럽 각국에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변경과 동시에 근로계약의 해약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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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변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라는 법률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 으로 하여 행해

지는 해약, 즉 새롭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의한 신계약체결의 신청을 수반하는 

종래 계약의 해약(해고)에 한 의사표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김재훈, 1998). 

임 피크제 역시 ‘고용의 연장’과 ‘임 의 삭감’이라는 근로조건 변경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속성상 개인 선호, 직무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한 섬세한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획일 으

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별 계약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일 수 있다.

이러한 개인형 임 피크제는 일률 이고 수용성이 낮은 기존 임 피크제를 

체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심각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에서도 

실제 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비교  최근에 발표된 이지만 외(2012)의 질  

연구에서 다루어진 일본의 임 피크제 사례는 개인형 임 피크제와 유사한 형

태를 취하고 있다. 를 들어 일본 S 기회사는 개인의 의사를 존 하는 퇴직

리 활성화 로그램, 일본 H 자회사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시니어 사원제도

를 용하는 로그램을 임 피크제로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개인형 임 피크제의 도입 과정에서 사용자 횡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하될 소지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한 논의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해 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개인형 임 피크제 도입 과정

가. 취업규칙을 통한 임 피크제의 도입 과정

임 피크제를 사업장 체에 공식 인 제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먼  임

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먼  살펴야 한다. 

행법상 임 피크제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제도라면, 근로자 과

반수를 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 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가 필요하

고, 임 피크제의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

수의 의견청취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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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장을 제로 정년 에 임 을 삭감하는 형  형태의 임 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이익과 임 삭감에 따른 불이익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것인가에 해서는 의견의 립이 있을 수 있다. 이 게 

근로조건의 하와 개선이 섞여 있는 경우에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 하더라

도 그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가 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

2001다42301, 2004.1.27).

실제 임 피크제의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에 해 법원

이 직 으로 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 임 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정년이 58

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된 경우, 만 55세부터 연장된 정년까지 임 이 해마다 

70%, 60%, 40%, 40%로 순차 감액된 경우, 종래 만 55세부터 정년인 58세까지 

3년간 지 받던 임 (연 의 300%)에 비하여 임 피크제 시행 이후 만 55세부

터 정년인 59세까지 4년간 그보다 훨씬 감액된 임 {연 의 210%(70%+60% 

+40%+40%)}을 지 받은 경우, 임 피크제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

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단한 례가 있다(서울지법2007가합111716, 2008. 8.1).

한편  례와는 다소 시각을 달리하여, 정년연장 기간까지 포함한 임 총

액이 행 임  제도하에서의 임 총액보다 많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도 

이를 획일 으로 용할 경우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재의 정년까지 근무할 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는 임 이 

어지게 되므로,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변경이 된다. 행 법원 례(

법93다1893, 1993.5.14., 법94다18072, 1995.3.10)는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

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자들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고 시하

고 있다. 따라서 임 피크제의 경우도 과반수를 표하는 노동조합 는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법한 도입이 가능하다.

최근 우리은행과 공업은 ‘정년의 연장과 임 의 삭감’, ‘ 행 정년  

임  유지’ 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정년제를 도입하

는데 이처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

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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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계약을 통한 임 피크제의 도입 과정

근로계약으로 임 피크제를 용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즉 개인별 근로계

약으로 임 피크제를 용하고자 할 때, 사업장 체의 노사합의가 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 개별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회사의 제도 자체

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합의를 제로 하지 않고 용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정년 이 에 개별 근로계약으로 개인형 임 피크제를 약정할 수 있

는지에 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년 련 규정이나 임 련 규정의 용을 개별 근로자가 계약을 

통해 배재하고 새로이 체결한 계약(개인형 임 피크제)을 용받는 것에 한 

유효성 여부이다. 원칙 으로 취업규칙에 배되는 근로계약은 ‘상  규범 우

선의 원칙’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이 정

하고 있는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형 임 피크제의 내용 에 고용이 연장된다는 부분은 근로계약이 취업

규칙보다 명백히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나, 종래의 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임

이 삭감되는 부분은 유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

우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조건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임

규정이나 연 제 규정의 용을 포기한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합치의 효력

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취업규칙이 설계하는 직장질서에 개별 의사가 

매몰되는 것은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의 규율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는 ‘근로조건의 통일  규율’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 하겠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개인형 임 피크제를 용하

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개인별 임 피크제 용에 한 합의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

되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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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임 피크제 표  가이드라인

근로계약에 근거한 개인형 임 피크제는 집단  도입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

이고 자생 으로 운 되는 것이고, 도입 과정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견 인 인 정책  개입의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사  자치라는 미명하에 임 피크제를 방치할 경우 자칫 

고령근로자에 한 근로조건 하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임 피크

제 자체에 한 부정  시각으로 확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활

용과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임 피크제를 활성화하기 해서는 그 실시 과정에

서의 근로조건의 보호가 매우 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에서 개인형 임 피

크제 운 을 으로 사  자치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

책 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당 성이 있다. 즉 정년연장과 임 삭감의 거래에 

있어서, 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상회하는 다양한 안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경제안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하

는 안 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근로조건의 보호와 동시

에 사용자에의 도입 유인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표 형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설정되는 경우

에 별도의 개인형 임 피크제 지원 을 지 하는 정책 인 인센티  제도의 신

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형 임 피크제를 ‘제도 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법리와는 다른 차원의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개인형 임 피크제의 표  가이드라인은 이 공백을 보완

하는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즉 원칙 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의해 임

피크제에 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 비해 상 으

로 약한 근로자의 상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하를 방지하기 

한 수단으로 정책 인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표  가

이드라인을 최  수 으로 설정하여 법제화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오히려 최  기 이 획일 이고 일률 인 기 으로 정착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높아 바람직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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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생산성의 변화에 기 한 정하고 공

정한 수 의 감액률  연장 기간에 한 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자

가 표  가이드라인 이상의 안들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해 표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보다는 임 피크제 도

입 시 지원 의 지  기 을 ‘표  감액률 이상의 임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로 

한정하는 등 사용자가 표  가이드라인을 수하거나 는 상회하는 기 을 할 

경우 인센티 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임 피크제의 필요성이나 정년연장에 한 필요성은 노사가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임 피크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사합의의 어려움이

다. 생산성이나 직무 등에 있어서의 노사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연장의 정도나 

감액의 정도에 한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임 피크제 도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가이드라인 도출을 해 가장 요한 부분은 산업, 기업규모, 연령, 직

무별로 정년 이후의 생산성 수 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년 이후 생산성 수 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림 3]과 같이 기존 정년 이

에 감액되는 임 과 고용연장 후 받게 되는 임 이 공정하게 유지되는 감액률 

 연장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감액률과 연장 기간의 다양한 조합

을 통해옵션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선호도에 따라 취사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표  가이드라인은 지원  지 의 기 으로서 근로조건의 보호장치 역

할을 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있어서의 보편․타당성을 가진 

기 으로 작용하여, 임 피크제에 한 합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에게 정년연장과 임 피크제의 함의는 고령근로자

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생산성을 사회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으므로 임

피크제를 활성화하기 해서 이후 각 산업의 특성과 기업규모, 연령  직무별 

생산성을 감안한 표  가이드라인에 한 연구가 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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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2: 

옵션3: 

옵션1: 

옵션2: 

옵션3: 

옵션1: 

[그림 3] 개인형 임 피크제 표  가이드라인 개념과 옵션( 시)

4. 개인형 임 피크제 정착을 한 노사정의 역할

개인형 임 피크제의 원활한 도입을 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직면한 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한 공감  에서 노사정 간의 긴 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야 한다.

먼  노동조합은 최근 60세 정년연장 법제화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연장의 

보완수단으로 고용과 임 을 교환하는 임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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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해야 하며, 노사 간 소모  분쟁을 최 한 자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은 노동조합이 수용가능한 합리  임 체계 개편안의 일환으로 

연장되는 고용 기간에 상응하는 공정한 임 삭감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제도를 

제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선호에 따른 제도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사가 임 과 고용을 교환하는 과정의 윤활유로 작용할 수 있는 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막 한 임무를 가진다.

정한 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해서는 연령-임  로 일링에 한 

규모 조사가 필요하다. 최강식․김민 (2011)은 고령자 노동시장이 산업별로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는 각 산업에 따른 경력-임 곡선과 근속-임 곡선

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제한 후 각 산업 내에서의 경력-임 곡선과 근속-임

곡선을 찰한다면 각 산업의 고령자 노동에 한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주장하 고, 실제 다음과 같은 연령-임  로 일에 한 추정식1)을 제

시한 바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추정식을 응용하여 각 직종에 

따른 정년 후 생산성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실제 빈번한 이직으로 연

공 효과가 상쇄되고 거의 생산성과 유사한 임 수 에서 나타나는 소기업 근

로자의 연령-임  로 일과 장기고용을 제로 연공 효과가 존재하는 기업

의 임 수 에서 나타나는 기업 근로자의 연령-임  로 일을 비교하면 비

교  합리 인 정년 후 생산성 수 에 따른 감액률  연장 기간을 제시할 수 

있는 표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인형 임 피크제의 활성화와 정착을 해 노사정 각 주체

들 간의 보다 구체 인 역할과 단계별 개입 수 이 로드맵으로 제시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시간당 임 에 자연로그,  :근로자의 교육연수,  :근로자의 경력연수, 
 :근로자의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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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Wage-peak 

System Under Baby Boomer Generation Workers’ 

Retirement Era 

- Analysis of Studies on Wage Peak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

Lee, Young-Myon․Jung, Su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way to vitalize the use of so-called 
wage-peak system in Korea. The wage peak system has been recommended to 
stabilize the labor market of baby boomer generation for the last decade in Korea. 
Howev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by the company was far slower than as expected.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ways to vitalize the 
wage-peak system in practice. It is clear that the system would alleviate the 
wage burden of old workers to the company while lengthen the employment 
period of old workers at the company. Then the issue is how to support the 
system adoption the company by the government.

To figure out the solutions for the system adoption in practice, we analyzed 
the previous researches on wage-peak system in Korea. As a result, three 
ideas are proposed. First, we recommend the individual wage-peak system 
as a method to improve flexibility of wage-peak system. Currently, wage-peak 
system can be adopted only after the collective agreement. Second, the subsidy 
should be paid to business owner to reduce the company’s administrative cost. 
Currently, the subsidy is paid directly to workers. So, the company does not 
have any incentive for the system adoption. Third, standard wage-peak system 
is proposed to make the company voluntarily comply with guideline on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and wage. This standard system will induce the 
company to adopt the system.

Keywords : wage-peak system, baby boomer generation, aging society, extension 
of retiremen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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